
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

지장물인 공작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

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취득

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 (대법원 2000.10.6. 선고 98두19414 판결)


